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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7드단6418  인  효

원       고 갑 (1980 생, 남)

주소  부산

등 지  부산

피       고 (외국인, 1991 생, 여)

후주소  부산

변  종 결 2017. 9. 14.

판 결  고 2017. 9. 28.

 

주       문

1. 원고  피고 사이에 2017. 1. 31. 부산 역시 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인    

   효임  인한다.

2. 소송 용  피고가 부담한다.

 

청 구 취 

주  청구 : 주 과 같다.

1  청구 : 원고  피고 사이에 2017. 1. 31. 부산 역시 도구청장에게 신고하

여 한 인 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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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청구 : 원고  피고는 이 한다.

 

이       유

   갑 1 내지 10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고  *** 국

 피고는 2016. 12.경 ***에  결 식  리고 원고  입국 후 2017. 1. 31. 부산

역시 도구청장에게 인신고(이하 ‘이 사건 인신고’라 한다)를 한 사실, 피고는 

2017. 4. 1. 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 잠시 동거하다가 외국인등 증과  가

지고 2017. 5. 22.경 가출한 사실, 피고는 가출하면  원고에게 ‘이 하자면  나는 나

쁜 사람이니 찾지 말라’는 취지  모를 남  사실, 피고는 가출 이후 지 에 이르

지 원고  연락 인 사실  인 할  있다.  

    인 사실에 하여 알  있는  같이 피고는 원고  실질  극히 짧  

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자신  외국인등 증  가지고 곧 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

 알  있어, 피고는 원고  사이에 참다운 부부 계를 하 는 사 없이 

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  한국에 입국하 다고 이 상당하다. 

   라  원고  피고 사이에는 인 사  합 가 없어 이 사건 인신고는 민법 

815조 1 에 라 효이다.

   그 다면 원고  주  청구는 이  있어 이를 인용하  하여, 주 과 같이 판

결한다. 

판사 상


